
교습비등 게시ᆞ표시

2026년 5월 17일 현재

학원(교습소)명  온율학원

위        치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65, 대광빌딩 3/4/6/9/10층

설립 운영자  최가온 전화번호  042-721-1219

교습과목 수강대상
월총

교습일수

교습비

(이용료)

기타경비
합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중등영어 중학생 1512분/월 270,000 270,000

중등국어 중학생 1512분/월 270,000 270,000

중등수학 중학생 2016분/월 350,000 350,000

고등영어 고등학생 1512분/월 320,000 320,000

고등국어 고등학생 1512분/월 320,000 320,000

고등수학 고등학생 2016분/월 420,000 420,000

고등과학 고등학생 1512분/월 280,000 280,000

진로진학 고등학생 756분/월 150,000 150,00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

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

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을 뺀 금액으로 한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학원 강사 게시표
2026년  4월 6일 현재

일련
번호

성명 성별 연령
학력

경력 소지 자격증 채용일자
전공과목

1 최가온 남 35 대학(교)졸업(영어교육과) 교원자격증2급 20.09.01

2 이다은 여 32 대학(교)졸업(국어국문학과) 20.09.01

3 장유리 여 30 대학(교)졸업(불어불문학과) 23.05.04

4 류형찬 남 33 대학(교)졸업(산업공학과) 23.05.04

5 이승현 남 30 대학(교)수료(영어교육과) 23.12.01

6 고다연 여 30 대학(교)졸업(음악교육과) 교원자격증2급 24.01.02

7 박소연 여 31 대학(교)졸업(국어교육과) 교원자격증2급 25.02.05

8 윤채영 여 31 석사과정 졸업(수학교육과) 교원자격증2급 25.02.05

9 최상민 남 27 대학(교)졸업(법학과) 25.02.05

10 김두희 여 33 대학(교)졸업(신문방송학과) 25.02.05

11 정승준 남 27 대학(교)졸업(전기공학과) 25.05.20

12 강신영 남 37 대학(교)졸업(과학교육과) 25.09.01

13 전재림 여 34 석사과정수료(미학) 25.09.04

14 정진우 남 30 대학(교)졸업(수학교육과) 교원자격증2급 26.01.02

15 김지훈 남 35 대학(교)졸업(사학과) 26.01.06

16 김민경 여 27 대학(교)졸업(산업경영공학과) 26.01.27

17 전진선 여 23 대학(교)수료(의류학과) 26.03.19

18 김유숭 남 36 대학(교)졸업(영어학부) 26.03.3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인적사항을 위

와 같이 게시합니다.

2026년 4월 6일

온율학원설립ㆍ운영자 최가온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매월 1일 현재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합니다.

 2. 학력은 고졸, 대졸 또는 대학원졸로 표시하되, 전공과목을 추가로 기록합니다.

 3. 글씨의 크기는 학습자가 확인하기 쉬운 크기로 합니다.

 4.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합니다.(주 출입구 및 교습비등의 납부 장소 앞)


